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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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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이유□

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의41 5 43 4○ 「 」

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

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주요내용□

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○

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 조제 항. ( 25 2 )







별표[ ]

과태료 부과기준

제 조 제 항 관련( 25 2 1 )

부 과 대 상 과 태 료 비 고

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1.

아니한 자

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.

출석거부 회 이상3

나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.

출석거부 회2

다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.

출석거부 회1

2.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자

가 해당 감사 또는 조사시.

증언거부


